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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의 시장 상황

1) 입찰시장과 비입찰 시장의 약가 괴리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의원과 동네

약국의 약가 괴리 발생으로 동일한 조제약에 대한 원내와 동네간, 요양기관간의

약가차이 발생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 초래

(예: 입원중인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원내에서 조제 받는 경우,

퇴원환자가 퇴원시 지불했던 약제비와 퇴원 후 약국의 약제비와 비교 시 등)

2) 제네릭의 저가공급 및 오리지날 및 외자사 정가 공급

경쟁품이 많은 제네릭의 경우 공급가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오리지날 품목의 경

우 저가로 공급할 이유가 없어 외자사 배불리기 및 토종제약사의 경쟁력 약화

로 제약산업 붕괴 우려

3) 중소제약사와 대형제약사 간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R&D비중이 높은 대형제약사의 경우 약가인하 면제 혜택으로 제네릭 간에도 부

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4) 종합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할 뿐 약가인하효과는 미미

5) 사용량연동약가제도 시행으로 이미 약가인하 기전 작동 중이므로 시장 교란과

불법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되어야 마땅

2. 개선 방향

실거래가 상환제로 유지하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이 있

어야 함

1)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 실시하도록 제도화

2)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 의무화


